
특별회의[기후위기와 국가의 책임] 

기후위기로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2022. 10. 12.(수) 13:00-15:30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배경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기후위기가 초래할 재난과 

식량난 등 국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정부의 대응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 문제

만이 아니고, 인간 안보의 문제이자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불평등과 정의의 문제이다. 

기후위기로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등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권리들이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방기하고 있

다.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을 아동·청소년들이 그 책임을 묻는 기후소송을 헌법소원으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

서 기후위기와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제기하고, 이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목표

이에 기후위기가 왜 국가의 책임인지를 논의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적 마스

터 플랜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요 논의사항

1. 기후위기와 인권의 관계 

2. 국가의 안보적 측면에서의 기후위기의 심각성

3. 식량위기와 식량안보의 문제로서의 기후위기

4. 기본권 보장 의무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5. 기후위기의 증언자들: 농어업인 등

6. 정책적 대응 방향 


